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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립대학교 실험⋅실습비 운영지침

(제정) 2001-12-24

(개정) 2005-03-14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실험․실습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 2에 의거 실험․
실습비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효율적 운영으로 충실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

데 그 목적이 있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운영원칙)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.

1. 각 학과에서는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실습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

기자재에 대한 실험․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각 학과의 교육과정상 사용빈도가 높은 

기자재를 우선 구입한다.

2. 학과별로 기자재의 중복구입을 방지하고, 기자재의 공동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실습

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다.

3. 학과별 실습기자재의 확보에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제3조(실험⋅실습비 및 시험연구비 배정원칙) 실험⋅실습비 및 시험연구비 배정 기준은 다음과 

같다.

1. 실험⋅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신설학과에 우선 배정하고 계열별 재학생의 등록금 비율

로 배정하되, 3년제 학과의 경우 20%를 증액 배정한다.

2. 시험연구비는 계열별 재학생의 등록금 비율 및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. 

단, 재학생 수는 3월초 입학식 날 기준으로 한다.

부   칙(2001. 12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(2005. 3. 14)

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(2016.  4. 25)

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